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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
시정·주의 요구

제 목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미반환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김해시, 의령군, 창녕군, 하동군, 거창군, 합천군

내 용

경상남도 본청 및 시군에서는 농업분야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

진하면서, 보조사업비의 정산 및 반환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.
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28조 및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보

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

끝났을 때에는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한 보조사업

정산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,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

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

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

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또한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(기획재정부) 에 따르면 중

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

적이 법령의 규정,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(총사업비, 사업기간, 자부담 조건 등)

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

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따라서 경상남도에서는 국고 보조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시군(보조사업

자)으로부터 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정산한 후 국고보조금 집행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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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그런데도 경상남도 김해시, 창녕군 등 6개 시·군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

까지 완료한 과실생산시설현대화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 집행내역을 재확인

한 결과, 감사일 현재까지 [표] “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미반환 내역

(2013∼2015년)”과 같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중 2,989,230천원을 국고에 반환하

지 않고 있다.

[표]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미반환 내역(2013∼2015년)

(단위:천원)

시군명
사업
연도

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
차년도
이월액

반환액 미반환액 비고

합계 12개사업 7,016,747 3,386,649 3,630,098 431,292 209,576 2,989,230

김해시 2014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(진영외5개농공단지) 500,000 493,915 6,085 - - 6,085

의령군
2013

소규모용수개발
(큰골지구)

1,131,794 720,487 411,307 307,350 103,957

농촌생활환경정비
(정부기반확충) 1,085,566 1,083,538 2,028 - - 2,028

한발대비용수개발 70,000 69,334 666 - - 666

2014 소규모용수개발(큰골지구) 307,350 237,416 69,934 - - 69,934

창녕군 2013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(송진2,대지2농공단지) 1,984,000 - 1,984,000 - - 1,984,000 사업포기

하동군 2015 시군역량강화 70,000 52,803 17,197 13,230 - 3,967 건설과이관

거창군

2014
가축분뇨처리지원 212,800 141,486 71,314 52,808 - 18,506

축사시설현대화 431,250 - 431,250 - - 431,250 사업포기

2015
가축분뇨처리지원 214,908 173,671 41,237 10,200 - 31,037

축사시설현대화 10,800 3,000 7,800 - - 7,800

합천군 2015 조사료생산기반확충 998,279 410,999 587,280 47,704 209,576 33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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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치할 사항 김해시장, 의령군수, 창녕군수, 하동군수, 거창군수, 합천

군수는

[시정]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

지 사업 완료 또는 포기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재정산을 실시하고, 집행잔액

2,989,230,000원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조속히 반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국고 반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

니다.


